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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12.3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민심의 횃불은 강력한 열기로 뿜어내며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번 내란행위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숙제 또한 위대한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풀어낼 것입니다.

조기대선을 통해 소외됐던 전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또한 파탄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제418회 임시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심사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그늘진 민생경제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도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연대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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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되는 추경안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심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산업단지 확정과 도로망 확충, 철도 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기대선을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북의 핵심산업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도록 대선공약 반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집약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각 정당과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도 힘껏 돕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학력신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독서, 인문교육은 
특히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는 물론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삶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안전관리 강화도 중요합니다.
늘봄학교의 늘봄지킴이 확대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조인력을 반드시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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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을 갖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에게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실현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기를 바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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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4. 16.(수)
○ 집회 일자 : 2025. 4. 23.(수) 14:00
○ 집회 사유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4. 23. ~ 5. 7.(15일간,  2025년 : 37일,  총누계 371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연 누계 : 8, 총 누계 78)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 회 운 영 기 획 행 정 농 업 복 지
환 경

경 제 산 업
건 설

문 화 안 전
소 방 교  육 특  별

제418회 
임시회 19 1 3 3 2 4 3 3

2025
년도 52 3 9 10 8 11 8 3

총 누 계 159 10 29 28 26 29 26 11



- 8 -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23.(수)
14:00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 

◦ 5분 자유발언(10명)

 - 한정수 의원,  임승식 의원,  임종명 의원,  박정규 의원,

   전용태 의원,  김슬지 의원,  오은미 의원,  김만기 의원,

   박용근 의원,  윤수봉 의원

 1.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1.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5. 7.(수)
14:00

《 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10명)

 - 국주영은 의원,  김동구 의원,  김희수 의원,  윤정훈 의원

   강태창 의원,  오현숙 의원,  김대중 의원,  이명연 의원

   윤영숙 의원,  염영선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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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28.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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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4. 23.(수)
10:00

1

○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기획행정
위 원 회

4.24.(목)
10:00

1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대외국제소통국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기획조정실 예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대외국제소통국 예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5.(금)
10:00

2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특별자치교육협력국 예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자치행정국 예산심사 후)

-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수조정

4.28.(월)
10:00

3
○ 현지의정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4.23.(수)
11:00

1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4.(목)
10:00

2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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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4.25.(금)
10:00

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환경산림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 계수조정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4.24.(목)
10:00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운영   

지원 조례안

4.25.(금)
10:00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의안 심사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계수조정 및 의결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4. 23.(수)
10:00

1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4.(목)
10:00

2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4.25.(금)
10:00

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도민안전실 소관

-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4.28.(월)
10:00

4
○ 현지의정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게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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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교 육
위 원 회

4.24.(목)
10:00

1

◦ 정책질의(부교육감)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4.25.(금)
10:00

2
◦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심사(정책국, 대변인)
◦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심사(행정국, 감사관)

4.28.(월)
10:00

3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직속기관)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교육지원청)
◦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4.29.(화)
10:00

1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 제안자 : 경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복지여성보건국, 미래첨단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4. 30.(수)
10:00

2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심사
-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5. 1.(목)
10:00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 제안자 : 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심사
- 대변인·정책국
- 감사관·행정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별 심사
-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등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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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8회 (2025. 5. 7.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35 19 10 9 3 5 6 2

누  계 1453 705 338 360 7 7 0 364 57 237 83

의  회

소계
금회 21 13 9 4 6 2

누계 871 546 314 227 5 7 0 5 0 237 76

의원
금회 21 13 9 4 6 2

누계 834 536 312 219 5 0 0 0 0 234 64

위원회
금회

누계 37 10 2 8 0 7 0 5 0 3 12

도지사
금  회 8 3 3 3 2

누  계 445 97 15 82 0 0 0 321 23 0 4

교육감
금  회 6 3 1 2 3

누  계 137 62 9 51 2 0 0 38 34 0 3



- 14 -

2. 처리현황 
   ○ 총    괄                                      제418회 (2025. 5. 7.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5 35 34 1

누계 1453 1443 1309 83 0 24 0 25 16

조

례

안

소계 금회 19 19 18 1
누계 705 700 634 41 0 6 0 17 7

의회 금회 13 13 13
누계 546 542 496 31 0 0 0 13 6

도지사 금회 3 3 3
누계 97 97 84 6 0 3 0 4 0

교육감 금회 3 3 2 1 　 　
누계 62 61 54 4 0 3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3 3 3
누계 363 363 313 25 0 18 0 7 0

예산결산안 금회 5 5 5
누계 58 58 43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6 6 6
누계 237 232 229 2 0 0 0 1 9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83 83 83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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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계
금회 27 19 3 5 27 24 2 1

누계 1142 695 0 0 359 57 24 7 1132 995 85 24 22 0 17

의회운영
위 원 회

금회

누계 41 17 0 0 0 0 24 0 36 30 4 0 0 0 7

기획행정
위 원 회

금회 6 6 6 6

누계 216 157 0 0 58 0 0 1 214 200 8 0 6 0 3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회 3 1 2 3 3

누계 201 147 0 0 54 0 0 0 201 184 2 3 11 0 1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회 5 4 1 5 5

누계 282 120 0 0 159 0 0 3 282 242 21 15 3 0 1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회 1 1 1 1

누계 149 99 0 0 50 0 0 0 148 135 8 3 2 0 1

교  육
위 원 회

금회 7 7 7 6 1

누계 196 155 0 0 38 0 0 3 194 164 25 3 0 0 4

특  별
위 원 회

금회 5 5 5 3 2 　 　 　

누계 57 0 0 0 0 57 0 0 57 40 1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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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8 6 2 8 8

누계 312 10 7 0 5 0 210 77 312 311 0 0 1 0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4 18 3 5 6 2 34 32 2

누계 1386 674 8 0 338 57 226 83 14041301 85 13 5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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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19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비 출연

    : 1개 사업 1,300백만원(도비)

  ①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 1,300백만원

      (도비1,300, 자부담 270)

    - (목적) 급변하는 제조산업 생태계 변화에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 (효과) 뿌리기업 생산공정 자동화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을 통해전북특별

자치도 뿌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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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0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5호

□ 제안이유

 ○ 2036년 하계올림픽 본격 유치 및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1) 본  청 : 3실·10국·1본부 66과 272팀 → 3실·10국·1단·1본부 69과 284팀(+1국 +3과 +12팀)
   2) 의  회 : 1처 4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3) 직  속 : 3원 15서 1관(변동없음)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5) 합의제행정기관 : 2국 2과 11팀 → 2국 2과 12팀(감사위원회 +1팀)

  나. 정    원
   1) 전북특별자치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81조)
    가) 정원의 총수 : 5,497명 → 5,534명, +37명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497명 5,534명 37명

집행기관의 정원 1,852명 1,887명 35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4명 12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 63명 2명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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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1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6호

□ 제안이유

 ○ 2025년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의견 

등을 반영‧정비하여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제4조 별표)

    - (항목추가)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4점)

    - (배점하향)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6점)

    - (항목변경)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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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2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7호

□ 제안이유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3년 연장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나.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소형주택 공급 확대(안 제3조)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안 제3조의2)

     -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인구감소지역(안 제3조의3)

     - 취득세 25%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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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9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사후평가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교육갈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됨(안 제4조)

 ○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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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내역 변경(안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 4,130명 ⇒ 4,129명(1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68명 ⇒ 469명(1명 증원) 

 ○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현행 개정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50% 이내 50% 이상



- 23 -

의안번호 14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91호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라 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요건 등의 근거 마련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도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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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을 기반으로, 추가로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4,723,880,381 4,573,235,713 150,644,668
이 전 수 입 4,235,391,401 4,184,718,768 50,672,633
자 체 수 입 32,361,235 27,723,145 4,638,090
기 타 38,127,745 40,793,800 △2,666,055
내 부 거 래 418,000,000 320,000,000 98,000,000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4,723,880,381 4,573,235,713 150,644,668
유아및초중등교육 2,263,520,344 2,142,877,375 120,642,969
평 생 교 육 13,535,244 10,837,212 2,698,032
교 육 일 반 197,673,449 192,698,586 4,974,863
예 비 비 14,624,537 25,985,876 △11,361,339
인 건 비 2,234,526,807 2,200,836,664 33,690,143



의안번호 142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5호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조성계획(b) 집행계획(c)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264,826,800 11,634,716 53,000,000 223,461,516 0 223,4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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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4.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

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
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
(b)

집행계획
(c)

변경액ⓐ 430,496,910 21,976,898 365,000,000 87,473,808 0 87,473,808

기정액ⓑ 430,496,910 21,976,898 300,000,000 152,473,808 0 152,473,808

증감ⓐ - ⓑ 0 0 65,000,000 △65,000,000 0 △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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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2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4.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5호

□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의된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 관리자”라 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자원

봉사 관리분야가 선정되고,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자원봉사관리원”

으로 표기됨에 따라 자원봉사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저변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조정(안 제6조의2)

  다.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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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0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나인권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2호

□ 제안이유

 ○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지급 지원

특례를 신설하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4.12.6.)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금융기관“ 관련 정의 조항을 삭제

  나. 선지급 특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 삭제(안 제11조, 제39조)

    - 본 조례 전부개정(‘24.5.31.)시 선지급 제도 도입을 위해 제11조(신‧증설 

투자 지원)에 타당성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도내 이전기업(제12조) 

및 대규모 투자기업(제13조)도 선지급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39조(지원특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괄 명시

  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조문 삭제(안 제44조)

    - 투자완료 후에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이를 규정한 해당 조문 정비(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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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1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1호

□ 제안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
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한정운수면허의 신청·허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플랫폼, 자율주행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마.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영 재정지원 및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 시범운행지구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자율주행 협력센터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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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2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의원(찬성의원 15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4호

□ 제안이유

 ○ 도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나.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비용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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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ㆍ박정규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9호

□ 제안이유

 ○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우수야영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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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4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78호

□ 제안이유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마을세무사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안 제4조)

  라. 세무상담 대상, 상담방법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마을세무사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마을세무사 수당, 표창·우대지원 등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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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5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ㆍ김동구ㆍ김이재김만기ㆍ임종명ㆍ이병도나인권ㆍ서난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항공교통 기체 안전 및 효율적인 운항 환경을 조

성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 및 도심항공교통산업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안 제3조, 제4조)

  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심항공교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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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6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9. 공 포 번 호 제577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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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제  출  자 윤정훈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6호

□ 제안이유

 ○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함.

 ○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상 기록물의 이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대상 기록물의 수집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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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ㆍ강동화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마사토 운동장, 탄성포장재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음.

 ○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
지면서 유해성 물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
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함. 
또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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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8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협의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5조)

  자.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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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ㆍ이병철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고 공간 부족과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음.

 ○ 이에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 설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신설 규정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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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함

  나. 기존에 민간위탁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종료하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인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센터 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한 신규 민간위탁(시설+사무)하고자 함 

  다. 이에‘전북특별자치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
   ○ 규    모 : 대지면적 26,805㎡/ 연면적 2,958.23㎡/ 건축면적 977.79㎡
   ○ 시설현황(지하1층/지상4층)
     - 운영 사무실, 강의실 5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숙박공간, 휴게공간 등
     - 주차 대수 : 37대

층 수 면 적 공간 구성
지상4층 517,07  숙박공간(17명 수용), 다용도실
지상3층 518.5  유관기관 임대사무실, 옥상정원
지상2층 855.78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5개소)
지상1층 752.36  운영사무실, 카페테리아, 메인로비
지하1층 314.52  기계실, 전기실, 휴게공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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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2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

제품의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제15조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6개월(2025. 7. ∼ 12.)
   ○ 사무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 인증 지원 등)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25년 소요예산 : 7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인건비, 운영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 절차를 통해 모집 후 평가위원회* 거쳐 선정
     * 평가위원회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담당자 포함하여 구성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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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4.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5. 23. 공 포 번 호 제5780호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체로 개정하고, 현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라. 교육 대상자를 모든 운수종사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각 운수종사자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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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 ,075 ,010 ,499 302 ,250 ,315
일 반 회 계 9,000 ,471 ,447 270 ,014 ,143

특 별 회 계 1,074 ,539 ,052 32 ,236 ,172

기 타 특 별 회 계 1,074 ,539 ,052 32 ,236 ,172
의 료 급 여 기 금 620 ,987 ,331 18 ,629 ,620
동 부 권 36 ,150 ,000 1 ,084 ,50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061 ,000 181 ,830
소 방 410 ,464 ,091 12 ,313 ,923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 역 자 원 시 설 세 876 ,630 26 ,299

○ 세부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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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4-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동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사유 발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0,081,151,299 10,075,010,499 6,140,800
일 반 회 계 9,006,612,247 9,000,471,447 6,140,800
특 별 회 계 1,074,539,052 1,074,539,052 -
기 타 특 별 회 계 1,074,539,052 1,074,539,052 -
의 료 급 여 기 금 620,987,331 620,987,331 -
동 부 권 36,150,000 36,150,000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061,000 6,061,000 -
소 방 410,464,091 410,464,091 -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
자 원 시 설 세 876,630 87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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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4.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4. 16.

의 결 일 자 2025. 5. 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산 반영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전입금 

증가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총괄(안)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당초계획(C)
1,091,536,256
(1,072,636,256)

232,977,713
(211,764,497)

262,519,194
(255,405,978)

△29,541,481
(△43,641,481)

1,061,994,775
(1,028,994,775)

변경계획(D)
1,108,352,834

(1,089,452,834)
237,524,593

(216,311,377)
271,662,462

(264,549,246)
△34,137,869
(△48,237,869)

1,074,214,965
(1,041,214,965)

증 감(D-C)
16,816,578

(16,816,578)

4,546,880

(4,546,880)

△9,143,268
(△9,143,268)

△4,596,388
△4,596,388

12,220,190
(12,220,19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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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6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25. 4.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 임    기 : 위원 선임 시점으로부터 1년

□ 위 원 수 : 11명

□ 위원 선임(안)

 (상임위별 가나다순)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의 원 명 비 고

1 기획행정위원회 김 슬 지

2 기획행정위원회 염 영 선

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 요 안

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 승 식

5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 인 권

6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 성 수

7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 용 근

8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 정 규

9 교육위원회 윤 수 봉

10 교육위원회 윤 정 훈

11 교육위원회 전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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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7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오은미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4.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2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4. 23.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LMO)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상태로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대부분 완료함. 

 ○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수입이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전자변형 감자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

안보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LMO)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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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4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ㆍ박정규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4.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퇴직 후에도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우려가 큼에 따라,

 ○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무적

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하며,

 ○ 아울러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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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5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권요안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음.

 ○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작업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

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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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51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ㆍ권요안ㆍ임승식김정수ㆍ이정린ㆍ오현숙오은미ㆍ김대중ㆍ이명연 의원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금융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보다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산업 발전과 디지털 금융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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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52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정린ㆍ임승식ㆍ권요안오현숙ㆍ김정수ㆍ국주영은오은미ㆍ황영석ㆍ임종명 의원 제 출 일 자 2025. 5.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윤석열 정권에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체계 취약점이 

드러나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이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임. 공공의대법안은 당론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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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85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5.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5. 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5. 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난 5월 1일 대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였음

 ○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만에, 두 차례 심리

만으로 판결했으며 파기환송 심마저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부발 내란이자 검사와 판사 

동일체의 반란이라고 여겨짐.

 ○ 이에 130여년 전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서  '보국안민' 기치로 죽창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 후예임을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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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 야 별                                    (2025. 4.4.~2025. 5.7.)
구 분 계 행 정 교 육 사 회 보 건

복 지 환 경 산업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13 2 1 1 1 1 7

2025년
누 계 19 1 2 5 1 1 1 8

  ○ 제출자별

구 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13 13 13

2025년
누 계 19 18 18 1

2. 처리현황

구 분 계
처      리      별

처리중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13 13 10 3

2025년
누 계 19 19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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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5. 7.)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251 251 251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위원회 13 13 13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11 11 11
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3 13 13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15 15 15

교  육  위  원  회 70 70 70

기            타 129 129 129

금회

소            계 13 13 13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1 1 1
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2 2 2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1 1 1

교  육  위  원  회 2 2 2

기            타 7 7 7

누계

소            계 264 264 264

운  영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3 13 13
농 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12 12 12
경 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5 15 15

문 화 안 전 소 방위 원 회 16 16 16

교  육  위  원  회 72 72 72

기            타 136 136 136



- 54 -

Ⅳ.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자료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5.4.23.~2025.5.7.)

구분
기관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48 48 100
누계 848 848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3 33 100
누계 638 638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5 15 100
누계 210 210 100

2. 2025년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5.4.23.~2025.5.7.)
구분

기관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48 14 3 15 5 6 - 5

누계 848 199 125 162 202 131 - 29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3 13 2 10 3 2 - 3

누계 638 178 94 136 171 38 - 21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5 1 1 5 2 4 - 2

누계 210 21 31 26 31 9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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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대의회의원요구및제출현황(횟수별)
(2022.7.1.~2025.5.7.)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1,953 1,953 

전북특별자치도 1,482 1,48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71 471

4.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횟수별)
(2022.7.1.~2025.5.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1,953 410 371 380 394 347 2 49
전북특별
자치도 1,482 362 294 334 351 104 2 35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71 48 77 46 43 243 - 14

5. 제12대의회위원회별요구상황(건수별)
(2022.7.1.~2025.5.7.)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458 975 854 858 1,015 697 4 55
전북특별
자치도 3,524 892 696 753 945 193 4 41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934 83 158 105 70 504 - 14


